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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은 단순노동을 목 을 한 이주에서 시작하여 이

주방식의 질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결혼이라는 안정 인 이주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수가 폭발 으로 늘어나 결혼이민자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요한 사회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외형  국제결혼의 증가는 과거 통 인 한국의 가정에 여러 가

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증가를 가져

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있어서는 통 인 민법의 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 문제는 미래의 우리사회

를 책임질 주체 에 하나라는 에서 법학에서 상당히 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해체시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 최우선 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다. 이와 련하여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친권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 고려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다문

화가족의 구성이 여성결혼이민자로 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이다. 둘째로

는 그러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개발국가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다는 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결혼경로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결혼 개업체에 

의한 경우라는 이다. 넷째, 이들의 가정경제가 혼인 시부터 경제  어려움

을 겪게 있다는 이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정 내의 법  지 조차 

불안하다는 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양육자를 부모 에 

모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

족의 해체될 때에 자녀는 부모 에 부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

이 합리 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양육자를 부모 에 모로 지정하는 경우

가 일반 이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해체될 때에 

자녀는 부모 에 부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 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  지 하락에 더하여 외국인출신이 처한 상황은 그들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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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으로는 부

를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 으로

는 자녀의 정서  안정 등을 고려하여 모로 지정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 반드시 모의 경제  자립에 한 정부의 지

원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법의 범  내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증가와 다문화가

족의 해체(즉 다문화부부의 이혼) 시에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의 보호

문제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실증  근을 해 다문화가

족의 증가원인과 그 증가원인 에서 해체원인이 되는 사항을 분석하 으

며,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다문화가족의 해제에 

있어 일반 한국가정의 해체와는 다른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

러한 결과를 기 로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부모 

에 구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 인가에 한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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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흐름에 맞추어 세계화를 추진하게 되어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혼에 의한 외국인도 증가

하게 되고 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다. 단순노동을 목 을 한 이주에서 

시작하여 이주방식의 질  변화가 결혼이라는 안정 인 이주방식으로 변화

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수가 폭발 으로 늘어나 결혼이민자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요한 사회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한 법제도  차원의 노력은 2004년을 기 으로 가속화되어 비

이주국가에서 이주국가로 변모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먼  2004년 국

법을 개정하 고, 2005년 출입국 리법 개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

분보장을 한 여러 책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 외국인 등의 처우기본법, 차별 지법  혼 인가족 지원에 한 법률 

등 다각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련 법률안이 구상되고 있다.1) 

 외형  국제결혼의 증가는 과거 통 인 한국의 가정에 여러 가지 형태

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증가를 가져왔다. 

국내 ‧ ‧고교에 다문화가족자녀는 2005년 6,121명에서 2006년 4월 7,998

명으로 늘어나, 불과 한해 만에 30.6%의 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20세 이하 인구 3명  1명이 다문화가족에서 태

어날 것이라고 한다.2)

1) 정혜 , 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27호, 2008. 9, 3-4면.

2) 앙일보 2006년 4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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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필요성  목

  다문화가족에 한 법제도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성립과 유지단계에서

는 일정한 기여를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있어서는 통 인 민법의 

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 문제는 미래

의 우리사회를 책임질 주체 에 하나라는 에서 법학에서 상당히 요하

게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3. 연구의 내용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민법의 범  내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증가와 다문

화가족의 해체 시에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의 보호문제로 한정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증가원인과 그 증가원인 에서 해

체원인이 되는 사항을 연결하여 분석한다. 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에

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이혼으로 연결된다는 과 다문화가족의 해제에 있

어 일반 한국가정의 해체와는 다른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기 로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부

모 에 구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 인가에 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나. 연구의 방법

  이를 하여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심으로 이론을 구성하며,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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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용함으로서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이혼할 때에 자녀의 합리 인 친권

자  양육자를 지정함을 도모한다. 한 다문화가정의 해체시 합리  친권

자  양육자지정에 한 문헌  례 등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종래의 문헌조사방법에 따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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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문화가족의 성립

    1.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의 증가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외국인 주민은 722,686명으로 2006년 536,627명보다 35%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과 비교하여 외국인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국제결혼이주자  자녀가 증가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8년 이후에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이 차지

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 다는 에서도 알 수 있다. 아래의 10년간의 통계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체 결혼건수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 은 8.2%

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결혼 비율은 1998년 3.2%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5

년 13.6%까지 증가하 다가 2007년 11.1%, 2008년 11.0%로 약간 감소하 다. 

2008년도 재에는 총 결혼한 부부 에서 11%정도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

화가족이 성립함으로써, 2003년도 이후에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많

이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 지역에서의 국제결혼 비율은 2005

년 2,885건으로 35.9%, 2006년에는 3,525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간 국제결혼 건수는 266,195건이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94,085명(5.9%)이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72,110명(2.2%)으로 나타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

혼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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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 결혼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1992 419,774 5,534 100.0 2,057 37.2 3,477 62.8

1993 402,593 6,545 100.0 3,109 47.5 3,436 52.5

⋮ ⋮ ⋮ ⋮ ⋮ ⋮ ⋮ ⋮

1999 362,673 10,570 100.0 5,775 54.6 4,795 45.4

2000
1) 332,090 11,605 100.0 6,945 59.8 4,660 40.2

2001 318,407 14,523 100.0 9,684 66.7 4,839 33.3

2002 304,877 15,202 100.0 10,698 70.4 4,504 29.6

2003 302,503 24,776 100.0 18,751 75.7 6,025 24.3

2004 308,598 34,640 100.0 25,105 72.5 9,535 27.5

2005 314,304 42,356 100.0 30,719 72.5 11,637 27.5

2006 330,634 38,759 100.0 29,665 76.5 9,094 23.5

2007 343,559 37,560 100.0 28,580 76.1 8,980 23.9

2008 327,715 36,204 100.0 28,163 77.8 8,041 22.2

1997~

2008
3,245,360 266,195 100.0 194,085 70.26 72,110 29.74

라에서의 다문화가족은 한국 남성이 외국여성과 혼인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2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한 1990년도 반에 비해 2000년  후반으

로 들어설수록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1992년의 국제결혼 건수가 

5,534건이었다면 2008년에는 36,204건으로 증가하여 국제결혼이 6배 이상 증

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의 남녀구성비도 1992년 37.2%, 1993

년 47.5%로 외국인 아내가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 이 50% 미만이었다면, 

2007년 76.1%, 2008년 77.8%로 격히 증가하는 상이 나타났다. 국제결혼

의 비율이 2003년을 기 으로 증하 으며, 특히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아

내를 맞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이

(단  : 명, %)

출처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각년도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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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 별로 분석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1990년 에 국제결혼이 시작하기 이 에는 주로 종교단체를 통한 일본 

여성 결혼이민자가 부분을 차지하 다.3)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국과의 수교가 재개된 1992년 이후 국 동포와 한족의 결혼 이주가 활발

해졌으며, 1990년  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우주베키스탄공화국 여

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 이 확 되기 시작하 다. 1990년  말부터는 베

트남과 캄보디아, 러시아 등 외국인 아내의 국 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총 25,142건으로 외국 여성을 

국 별로 살펴보면, 국 11,364(45%), 베트남 7,249(29%), 필리핀 1,643(7%), 

일본 1,140(5%), 캄보디아 851(3%)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국과 베트

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체 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2006년을 최고 으로 하여 약간

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여성의 혼인비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음

은 표1에서 살펴보았지만,  다른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선진국

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는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  여건이 다소 뒤처지는 

개발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 으로 높다는 이다. 국, 베트남, 필

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체 여성결혼이민자의 91%를 차지하고 있

다는 것이 이를 잘 반 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에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제  지 하락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직결되는 

3) 국제결혼의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남인숙‧장흔성,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여름), 2009, 1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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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혼

개업체

가족, 

친척의 

소개

친구, 

동료의 

소개

종교기

을 통해
스스로 기타 계(수)

체 결혼이민자

체 25.1 23.3 23.1 6.4 18.2 3.9 100(117,777)

유배우 25.5 23.1 22.7 6.5 18.3 3.9 100(113,082)

이혼 14.0 29.4 33.8 2.7 16.2 3.9 100(  3,769)

사별 14.0 29.6 29.6 12.7 10.1 4.0 100(    926)

여성 결혼이민자

체 27.0 24.1 22.9 6.7 15.8 3.5 100(108,698)

유배우 27.5 23.9 22.4 6.7 15.9 3.5 100(104,273)

이혼 14.8 29.6 34.1 2.7 15.0 3.8 100(  3,526)

사별 14.5 29.3 30.0 13.1 9.3 3.8 100(    899)

상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실이다.

  다른 문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경로

이다.4)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으로 ‘결혼 개업체’에 의한 만남이 25.1%로 가

장 많으며,5) ‘가족‧친척의 소개’ 23.1%, ‘친구‧동료의 소개’ 23.1% 등이었고, 

그 외 본인 ‘스스로’ 18.2%, ‘종교기 을 통해서’ 6.4% 등으로 나타난다. 이

를 다시 성별로 나 어보면 남녀 간의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

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결혼 개업체’에 의한 경우가 27.0%로 가장 

많으나,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 의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는 달리 ‘결혼 개업체’에 의한 경우가 2.10%

에 불과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  배우자 만난 경로

(단  %, 명)

4) 김승권 외 7인, 2009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91-297면.

5) 김유경 외, 다문화시 를 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심으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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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결혼이민자

체 2.1 14.1 25.7 3.7 46.0 8.4 100(  9,079)

유배우 2.1 13.6 25.7 3.8 46.3 8.5 100(  8,809)

이혼 2.5 27.2 28.8 2.5 33.7 5.3 100(    243)

사별 0.0 10.7 11.1 0.0 37.0 11.1 100(     27)

출처 : 김유경 외, 다문화시 를 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심으

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95면.

 더구나 한국에 체류한 기간별로는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결혼 개업체’에 

의한 비율이 높다는 이 특징이다. 1년 미만인 경우 41.1%가 1~2년 미만인 

경우 40.2%, 그리고 2!5년 미만인 경우가 32.0%가 결혼 개업체에 의해 배

우자를 만나고 있다. 나머지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거나 ‘가족‧친족의 소개’에 의해 배우자를 만난 비율이 높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 ‘결혼 개업체’에 의해 배우자

를 만난 비율이 42.0~42.8%이며,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결혼 개업체

에 의한 비율은 히 낮아지고 ‘가족‧친족의 소개’나 본인 ‘스스로’, ‘종교

기 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경

로와 련하여 가장 많은 것은 결혼 개업체에 의한 결혼인데, 한 이들의 

한국에 체류기간이 단이 짧다는 이 주목할 많다. 체 으로는 1년 미

만의 결혼이민자  결혼 개업체에 의한 혼인은 41.1%를, 1~2년 미만의 결

혼이민자는 40.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 개

업체에 의한 혼인은 1년 미만인 경우는 42.8%, 1~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는 

42.0%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만을 살펴볼 때에는 그 비율이 약간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1년 미만인 경우와 1~2년 미만의 체류기간이 

단히 단기인 경우를 합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81.3%가 이에 속한다는 것

은 결혼 개업체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한국의 응이 상당히 어

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나 에 이혼사유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성격

차이’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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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혼

개업

체

가족, 

친척의 

소개

친구, 

동료의 

소개

종교기

을 

통해

스스로 기타 계(수)

체 결혼이민자

체 25.1 23.3 23.1 6.4 18.2 3.9 100(117,547)

1년미만 41.1 20.8 22.1 1.6 11.4 3.0 100( 10,632)

1-2미만 40.2 21.3 22.5 1.8 11.3 2.9 100( 15,262)

2-5년미만 32.0 229. 24.3 2.4 14.9 3.4 100( 39,079)

5-10년미만 10.4 24.5 23.8 10.5 26.1 4.7 100( 27,808)

10년이상 14.6 25.0 21.2 13.0 21.6 4.7 100( 25,076)

여성 결혼이민자

체 27.0 24.1 22.9 6.7 15.8 3.5 100(108,771)

1년미만 42.8 20.9 22.0 1.4 10.1 2.7 100( 10,152)

1-2미만 42.0 21.3 22.1 1.9 10.0 2.7 100( 14,572)

2-5년미만 34.0 23.2 24.2 2.4 13.1 3.0 100( 36,564)

5-10년미만 11.4 26.0 23.6 11.3 23.1 4.5 100( 24,908)

10년이상 16.0 26.7 20.8 13.8 18.6 4.2 100( 22,575)

남성 결혼이민자

체 2.1 14.1 25.7 3.7 45.9 8.4 100(  9,086)

1년미만 4.4 19.0 23.8 5.0 38.5 9.4 100(    480)

1-2미만 2.6 20.0 29.1 0.7 38.7 8.8 100(    690)

2-5년미만 2.7 19.2 26.4 2.7 40.3 8.7 100(  2,515)

5-10년미만 1.5 11.2 25.3 3.4 51.8 6.8 100(  2,900)

10년이상 1.7 9.7 25.0 5.8 48.3 9.7 100(  2,501)

<표3>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배우자 만난 경로

(단  %, 명)

출처 : 김유경 외, 다문화시 를 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심으

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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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2009년 

기 )

계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100 

만(타이완) 21 29 52 84 114 104 129 152 134 1 

필리핀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7 

베트남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29 

캄보디아 2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3 

라오스 2 1 2 6 2 5 11 16 20 0 

말 이시아 7 18 9 21 15 11 16 23 28 0 

인도네시아 48 67 88 82 99 97 74 77 81 0 

태국(타이)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2 

네팔 2 21 22 32 16 33 82 159 316 1 

몽골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2 

국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45

일본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5 

카자흐스탄 27 3 67 44 36 26 25 21 18 0 
우즈베키스탄공화국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1 

캐나다 38 55 44 74 92 91 134 117 134 1 

미국 262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2 

호주 41 41 32 37 34 45 63 61 65 0 

뉴질랜드 1 7 4 11 13 9 15 20 20 0 

키르기스스탄 41 47 42 46 33 80 62 49 54 0 

러시아 155 236 297 315 234 203 152 110 139 1 

기타  미상 357 175 237 159 163 201 220 205 223 1 

 이러한 경향은 결혼연도별로도 나타나는데, 2004년 이 에 결혼한 여성결

혼이민자는 모두 ‘가족‧친족의 소개’에 의해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종

교기 을 통해’ 으며, 2005년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 개업체’에 의

한 비율이 36.3%로 가장 많다. 결혼 개업체에 의해 결혼한 이민자는 최근

에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결혼 개업체에 의한 혼인의 비율이 단히 높다는 이 가정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표4>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 별 혼인인구

(단  : 건, %)

출처: 통계청, 한국인 남편의 혼인종류/외국인 아내의 국 별 혼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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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어려움6)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법  지

 결혼이민자의 안정 인 체류보장을 해서는 합법 인 체류자격을 보장받

아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국 을 취득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할 상황에서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해 성 하게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는 국 법 개정으로 한국인 남편 사

망의 경우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귀화요건7)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국 을 취득하는 방법8)이 있다.

 장결혼 등의 증가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해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2년 동안을 체류비자(F2)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

류비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2년 동안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

6) 다문화가정에 하여 2008년을 기 으로 정부에서 시 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①사회 응을 한 

한 ‧문화교육 서비스(35.1%), ②다문화가족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 기 조성(23.1%), ③경제  지원

(20.9%), ④직업훈련  취업알선(15.5%), ⑤혼 인자녀 한 특별 교육과정지원(5.1%)의 순으로 나타

났다.(통계청, 정부에서 시 히 해결해야 할 사항, 2010)

7) 국 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5년 이상 계속하여 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

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 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 인 혼인 생

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 이 상당(相當)하다고 인

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

(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 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이는 국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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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지혜택 등도 릴 수 없다. 국 취득을 해 혼인한 후에 국내거주 2

년이라는 기간은 결혼이민자의 장혼인을 방지하기 한 목 에서 설정된 

것으로 이 기간을 폐지되어야 한다. 장결혼은 기회수사 등을 통하여 방지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 취득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일본 3년, 랑스 6개월)와 없는 경우(스 스)로 나뉘고 있다. 결

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일반귀화의 거주요건인 5년에 비해 짧아짐으로써 귀화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2년이라는 거주기간은 우리사회에 응하기 해 어

느 정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조건으로 체류비자를 갱신해야하

는 어려움이 있다. 이 기간에 이혼 등으로 결혼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미

등록자(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정한 법  지 의 상태로 생활

할 수 밖에 없다. 한 국 취득 요건에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요로 한다

는 에서, 국 취득과 련하여 가정 내에서의 권력 계가 작용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 요건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체류권( 주권)은 가족 내에서의 지 에도 향을 다.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해주지 않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국

취득에 조해 주지 않거나 는 2년 이내에 경에 이르게 되는 등의 경

우에는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의 국 은 단히 불안정해 진다. 따라서 배

우자와의 계에서는 상 방 배우자에게 종속 인 입장이 되기 쉽다. 이처

럼 불공정한 법  지 로 인하여 한국국 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

들은 가족 내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학 를 받음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지

기반이 약해지기도 한다.9)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생활에서나 다른 가족

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생활 응과 학업성취

에도 부정 인 향을 주게 된다.

9) 서종남, 결론이민자 가정의 문제 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제1호, 2010. 3,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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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600
만원 
미만

600~700
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
다 계(수)

체결혼이민자

체 5.1 16.2 38.4 18.7 5.7 1.8 0.9 0.5 0.7 12.0 100(126,312)

1년미만 3.8 11.1 34.5 17.8 5.6 1.5 0.6 0.2 0.7 24.3 100( 11,049)

1-2미만 4.3 13.5 38.4 18.2 5.2 1.2 0.8 0.3 0.5 17.6 100( 15,830)

  

   나. 경제의 빈곤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 ‧문화 으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다문

화가족의 가구소득은 반 으로 낮으며, 빈곤층이 다수이다.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으로 18.7%이다. 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이 21.3%로 가구소득이 반

으로 낮으며, 고소득층인 500만원이상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10)

 체류기간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체 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층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의 비율 한 높아진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가구소득이 상당히 열악하다. 50~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취득한 가구

가 16.3%,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38.9%,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18.8%로, 월평균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 이 7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체 일반 한국가구의 가구소득이 332만 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

는 것에 비하여 단히 열악한 수 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5>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가구소득

(단 : %, 명)

10) 한국복지패 (2009)에 의하면 체 일반 한국가구의 가구소득은 332만 2천원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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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미만 4.8 16.5 39.9 18.5 5.2 1.6 0.7 0.4 0.6 11.9 100( 41,325)

5-10년미만 5.7 17.0 39.5 19.6 6.2 2.0 1.2 0.6 0.9 7.2 100( 29,566)

10년이상 5.9 19.0 36.9 20.1 6.9 3.0 1.2 0.7 1.1 5.1 100( 18,100)

여성결혼이민자

체 5.0 16.3 38.9 18.8 5.5 1.6 0.8 0.4 0.6 12.1 100(105,804)

1년미만 3.3 10.3 34.7 18.1 5.7 1.4 0.7 0.2 0.7 24.9 100( 10,485)

1-2미만 4.1 13.1 38.5 18.2 5.3 1.2 0.7 0.3 0.5 18.2 100( 15,024)

2-5년미만 4.8 16.5 40.0 18.4 5.1 1.4 0.6 0.4 0.4 12.4 100( 38,287)

5-10년미만 5.8 17.7 40.0 19.3 5.8 1.8 1.0 0.4 0.8 7.4 100( 26,106)

10년이상 6.2 20.3 37.4 19.6 6.3 2.6 1.0 0.6 0.9 5.2 100( 15,902)

남성결혼이민자

체 5.6 14.4 35.9 20.8 8.3 4.2 1.9 1.1 2.0 5.9 100( 10,066)

1년미만 13.1 25.2 30.0 12.3 3.0 2.8 - - 1.2 12.3 100(    563)

1-2미만 8.9 21.2 35.4 19.1 3.8 1.4 1.1 0.7 1.1 7.3 100(    808)

2-5년미만 4.9 16.6 39.0 19.5 7.1 4.1 1.0 0.5 2.1 5.2 100(  3,040)

5-10년미만 4.9 11.9 35.9 22.2 9.1 3.8 2.6 1.6 1.9 6.0 100(  3,458)

10년이상 4.3 9.7 33.1 23.3 11.6 6.3 2.6 1.5 2.6 4.8 100(  2,197)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필리핀, 국 조선족, 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소득층이 많고,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고소득층이 많다. 이는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입국목 이 취업인 경우가 45.4%인 과 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체 결혼이민자와 같

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

민자의 비율이 남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 으로 높다. 이러한 여성결혼이

민자는 그 출신국이 필리핀(25.3%), 캄보디아(21.6%), 베트남(21.1%)이 부

분이었는데, 이들은 결혼을 목 으로 입국한 비율이 매우 높았던 과 련



II. 다문화가족의 성립

- 15 -

구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600

만원 

미만

600~700

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

다
계(수)

체결혼이민자

체 5.1 16.2 38.4 18.7 5.7 1.8 0.9 0.5 0.7 12.0 100(126,310)

국(조선족) 5.7 19.0 40.8 20.4 5.8 1.7 0.6 0.2 0.4 5.4 100(38,736)

국(한족 등) 4.4 14.3 39.8 21.0 6.7 2.0 0.9 0.4 0.6 9.9 100(34,914)

베트남 5.1 17.4 38.1 14.6 2.4 0.6 0.3 0.2 0.2 21.0 100(24,258)

필리핀 9.0 19.7 29.2 8.3 3.8 0.9 1.3 1.0 1.8 25.1 100( 7,811)

몽골 4.9 12.7 44.3 17.2 5.6 0.8 0.8 0.3 0.4 12.9 100(1,780)

태국 5.5 15.6 39.2 20.0 4.9 1.2 0.7 1.0 0.7 11.3 100(1,687)

캄보디아 8.6 15.1 38.3 12.0 3.1 0.7 0.2 0.1 0.2 21.6 100(2,450)

일본 3.2 13.2 37.3 23.5 7.9 3.0 1.5 0.6 1.0 8.8 100(5,238)

북미,호주,서유럽 2.1 1.4 7.7 24.7 18.5 12.9 9.6 5.2 7.0 10.8 100(2,316)

기타 2.9 11.6 38.0 19.8 8.9 3.4 1.5 0.7 1.7 11.5 100(7,075)

여성 결혼이민자

체 5.1 16.4 38.6 18.5 5.4 1.6 0.8 0.4 0.6 12.5 100(115,232)

국(조선족) 5.5 19.0 40.5 20.5 5.9 1.7 0.6 0.2 0.4 5.6 100(34,952)

국(한족 등) 4.1 13.8 39.7 21.3 6.9 2.1 0.9 0.4 0.6 10.2 100(32,033)

베트남 5.2 17.3 38.1 14.7 2.4 0.6 0.3 0.2 0.2 21.1 100(24,145)

필리핀 9.1 19.9 28.9 8.3 3.6 0.8 1.3 1.0 1.8 25.3 100(7,681)

몽골 4.9 12.3 44.5 17.4 5.6 0.7 0.8 0.3 0.5 13.1 100(1,750)

태국 4.9 15.8 39.1 20.1 3.1 0.7 0.2 0.1 0.2 21.6 100(1,668)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을 목 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다

문화가족은 상 배우자 는 상 배우자의 가족이 가정 내에서 경제 으로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다.11)

<표6>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가구소득

(단 : %, 명)

11) 김승권 외 7인, 게논문,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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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8.6 15.1 38.3 12.0 3.1 0.7 0.2 0.1 0.2 21.6 100(2,445)

일본 3.3 13.6 38.5 23.1 7.2 2.7 1.3 0.5 0.8 8.9 100(4,866)

북미,호주,서유럽 2.8 0.8 8.9 18.1 14.4 6.4 11.5 5.5 10.6 21.0 100(529)

기타 2.9 11.7 36.6 19.5 9.1 3.2 1.5 0.6 1.5 13.3 100(5,165)

남성결혼이민자

체 5.4 14.7 36.0 20.4 8.1 4.1 2.1 1.1 2.0 6.0 100(11,079)

국(조선족) 7.5 18.5 44.2 19.2 4.6 1.1 0.2 0.1 0.4 4.2 100(3,787)

국(한족 등) 6.9 20.6 40.6 17.8 4.0 1.6 0.7 0.0 1.2 6.5 100(2,879)

일본 1.4 8.4 22.2 27.7 15.8 6.4 3.6 1.9 4.1 8.6 100(429)

북미,호주,서유럽 1.8 1.6 7.4 26.6 19.7 14.8 9.1 5.1 6.0 7.8 100(1,789)

기타 3.4 12.4 41.7 19.4 8.7 3.5 1.2 0.8 2.1 6.7 100(2,204)

 이러한 원인은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한국어실력 부족으로 취업활동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은 시어머니나 남편의  반  는 유보

인 허락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일을 해서라도 친정집에 돈을 보

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반 를 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능

력이 생기면  남편이나 가정을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어려운 친정을 돕고자 결혼하게 된 모계 심 

문화권의 배경을 지닌 사람이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는 여성의 혼인과 동시에 친정과의 단 을 의미하는 ‘출가외인’이라는 문화

 배경을 지니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 의 기 감과 설렘은 실망감으로 바 어 남편과

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다. 문화  갈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 한국의 제도나 문화, 언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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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매우 다. 조선족 동포 외에는 부분의 여성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어도 모르고 입국하는 경우가 부분으로, 결혼 부터 가

족이나 부부사이에서도 일상 인 화조차도 어려운 것이 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구성원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배려를 하지 않거나 일방

으로 한국문화를 강요하고 상 방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가

족간 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갈등이 높아

지는 상황에서는 가정불화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다.12)

 우리나라의 통 인 남존여비사상이나 가부장 문화는 보다 독립 이거나 

양성평등한 문화를 경험한 국출신 결혼이민자나 이러한 문화를 겪어 보지 

못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인내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작용하게 되고, 나 에 가족 내의 갈등원인이 되기도 한다.13) 한 

통주의에 익숙한 우리의 문화는 외국인에 한 차별이나 편견이 많이 발

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특히 유색인종에 해 더 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

리의 문화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방 인 한국문화의 습득을 강요하면서

도, 상  배우자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14) 

   라. 자녀교육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가족의 부모 에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어머니들의 자녀에 한 교육이 요할 수 밖에 없

다. 많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한 부 응과 외국

12) 구차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0호, 2007. 8, 

333-334면

13) 박선영외 3인, 가족의 다양화에 다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연구보고서 

14, 2008. 160면.

14) 10년의 결혼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상대 배우자 국가의 간단한 인사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

다.(남인숙‧장흔성, 전게논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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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모의 학습지원의 결여, 학교에서의 따돌림 상 등으로 정체성 혼란과 

심리  불안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속한 학생들의 정체성, 학업문제, 학교생활, 교유 계 등에 

하여 다문화가족출신이라는 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일반 한국학생들

과 다르게 우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정서 ‧신체  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했다는 박탈

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러한 경험은 정서 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에 응하지 못하고 문제학생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학업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일반가족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

과 높은 우울 수 을 가진다고도 한다.15)

 이러한 원인들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편견과 따돌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교유 계에서 겪게 

되는 편견과 따돌림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경제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인 응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말이 서

툰 외국인출신 어머니와의 생활은 자녀의 언어발달을 해하여 때로는 실어

증이나 인기피 상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요인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에까지 향을 미쳐, 교유 계에서 다른 가정환경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편견‧냉 의 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교유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후에 

사회 응의 문제로까지 확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는 언어지체와 학습결손 외에도 정체성의 혼란과 학교 부 응에 처하게 된

다. 부모의 문화 ‧민족 ‧인종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놓이

게 되고, 이는 자녀들이 부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감의 상실

15) 서종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 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제1호, 2010. 

3,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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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할 수 있다. 자녀들의 학업성 이 좋아도 정체성에 한 자존감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소극 으로 활동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교우

들의 다문화가족의 몰이해는 이들은 더욱 축시켜 소외감을 들게 한다. 이

러한 가정환경의 열악함과 부정  사회인식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아정체

성 형성에 향을 미쳐, 낮은 학성성취나 소외감‧우울‧불안장애 등의 모습

으로 나타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학생들의 따돌림은 그 발생원인이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발생하 으므로, 이후에 인종문제화 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한 편견과 따돌림, 언어지체와 학습결

손‧정체성혼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가기를 꺼려하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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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문화가족의 해체(이혼)의 특수성

    1. 이혼의 증가

   가.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

  2009년도 한국인과 외국인결혼이민자 부부의 총 이혼은 11,662명으로 

2008년도보다는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도 이 까지의 

증감률을 보면 2003년도부터 폭발 으로 증가를 하다가, 2009년도에는 다시 

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총 이혼건수에서는 일정한 수 을 유

지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이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 은 서서히 증가하

다가 2009년도에 와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를 증명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국제결혼의 격

한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혼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 

2009년도 재에는 우리나라 총 이혼건수의 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 이 8.2%인 을 감안

한다면, 다문화가족의 이혼률이 일반 한국인가정의 이혼률보다 다소 높은 

이 특징이다. 혼인생활의 안정 인 측면에서 2009년도에 이혼의 건수  

증감률이 다소 낮아진 은 상당히 정 으로 살펴볼 목이라고 생각된

다. 2009년의 이혼건수와 련하여  다른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이 70.9%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의 혼인의 비율과 거의 일

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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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 :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이  혼  건  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총 이혼 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9.4

   증       감 50 268 1,288 871 1,965 2,535 2,584 437

   증   감  률 3.0 15.4 64.0 26.4 47.1 41.3 29.8 3.9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증   감  률 -1.8 43.9 186.5 52.0 65.1 45.1 39.5 4.2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증   감  률 4.4 7.4 18.3 3.2 23.1 34.5 11.1 3.0

출처: 통계청, 시도/외국인 남편‧아내의 국 별 이혼, 2010을 재구성한 것임. 

   나. 국 별 이혼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결혼인민자인 처와의 이혼은 2009년도 기 으

로 8,300건으로 국 5,562건, 베트남 1,292건, 필리핀 285건, 일본 227건의 

순서로 보이고 있다. 한 국인출신의 결혼이민자의 혼인 건수가 다른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압도 으로 많아 이혼비  에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이한 은 캄보디아출신의 결혼이민자의 이혼률

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8> 국 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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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국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계 2,382 3,933 5,707 7,962 8,300 100

필리핀 140 165 213 268 285 3.4

베트남 289 610 895 1,078 1,292 15.5

캄보디아 6 19 99 178 109 1.3

태국(타이) 36 33 59 85 113 1.3

몽골 116 132 173 213 176 2.1

국 1,425 2,538 3,654 5,398 5,562 67.0

일본 116 147 157 205 227 2.7

우즈베키스탄공화국 75 105 112 160 174 2.0

미국(미합 국) 61 73 71 95 94 1.1

러시아 52 43 63 75 66 0.7

기타 66 68 211 207 202 2.4

(단 : 건, %)

출처 : 통계청, 외국인 아내의 국 별 이혼, 2010.

   다. 동거기간별 이혼

  2008년에 이혼한 한국인과 외국인출신결혼이민자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은 한국인 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 부부가 2.7년,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처 부부가 5.6년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가 상 으로 상당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경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와 련하여 결혼 개업체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에서 겪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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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2.2 2.3 2.1 2.1 2.2 2.5 2.7

외국인 남편+한국인 처 5.3 5.3 6.0 5.7 5.3 5.9 5.6

 년  비 증 감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0.6 0.2 -0.3 0.0 0.1 0.3 0.2

외국인 남편+한국인 처 0.0 0.0 0.7 -0.3 -0.4 0.6 -0.3

려움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2008년 한국인과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의 이혼 11,255건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은 82.7%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02년 66.9%보다 15.9% 증가한 것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

세이다.

<표9>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단 : 년)

출처: 통계청, 시도/외국인 남편‧아내의 국 별 이혼, 2009.

   라.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의 결혼이민자와의 이혼  90.1%로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해체될 

때에 미성년자녀가 없는 부부의 구성비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의 결혼

이민자 부부는 이혼 7,962건  90.1%(7,170건), 반 인 경우에는 이혼 3,293

건  79.4%(2,615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 당시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의 결혼이민자 부부의 이혼은 614건으로 7.7%

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수별로는 1명이 430건, 2명 159건, 3명 이

상은 25건이며, 국 별로는 국 256건, 베트남 108건, 일본 5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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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처와의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별 이혼

계 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고
우즈베

키스탄
캄보디아 기타

구성비

계* 8,300 100.0 5,562 1,292 285 227 176 174 109 475

자녀 있음 871 10.5 394 182 39 39 19 20 13 135

1명 527 6.4 201 145 27 36 12 15 9 82

2명 125 1.5 45 16 4 23 2 2 2 31

3명 이상 25 0.3 8 1 1 7 0 0 0 8

미상 194 2.3 140 20 7 3 5 3 2 14

자녀 없음 7,429 89.5 5,168 1,110 246 158 157 154 96 340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별 이혼

계 일본 국 미국 키스탄
방 라

데시
캐나다 기타

구성비

계* 3,392 100.0 1,628 1,064 263 35 31 29 342

자녀 있음 495 14.6 224 117 49 2 5 8 82

1명 298 8.8 118 78 38 0 3 6 55

2명 91 2.7 39 20 7 0 1 1 23

3명 이상 8 0.2 2 4 0 1 1 0

미상 98 2.9 65 19 8 2 0 0 4

없음 2,897 85.4 1,404 947 206 33 26 21 260

<표10> 외국인과의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별 이혼(2008년)

(단 : 건, %)

    2. 이혼의 원인

  다문화가족의 체 인 해체이유로 살펴볼 수 있는 이혼‧별거 사유로는 

‘성격차이’ 29.4%, ‘경제  무능력’ 19.0%, ‘외도’ 13.2%, ‘학 와 폭력’ 12.9%, 

‘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9.8%, ‘음주  도박’ 8.7%, ‘배우자 가족과의 갈

등’ 7.0% 등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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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외 도 
성격차

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  

무능력

학 와 

폭력

음주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계(수)

체결혼이민자

  체 13.2 29.4 7.0 19.0 12.9 8.7 9.8 100(3,666)

동지역 13.2 29.2 7.2 19.3 12.8 8.6 9.6 100(3,404)

읍‧면지역 12.2 32.7 4.9 14.8 13.7 9.1 12.5 100(  262)

여성결혼이민자

  체 12.7 28.4 7.2 19.7 13.7 8.8 9.4 100(3,440)

동지역 12.7 28.1 7.4 20.2 13.7 8.8 9.2 100(3,182)

읍‧면지역 12.4 32.6 5.0 14.0 14.0 9.3 12.8 100(  258)

남성결혼이민자

  체 20.4 44.7 4.9 8.0 - 6.6 15.5 100(  226)

동지역 20.7 44.6 5.0 7.2 - 6.8 15.8 100(  222)

읍‧면지역 0.0 50.0 0.0 50.0 - 0.0 0.0 100(    4)

   가. 지역별 이혼원인

  특이한 은 지역별로 살펴볼 때에 도시지역이 농 지역보다 외도‧배우

자 가족과의 갈등‧경제  무능력이 높고, 성격차이‧학 와 폭력‧심각한 정

신장애  기타 등은 농 지역이 더 높다. 도시지역은 농 지역에 비해 경

제  무능력, 외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높고, 농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성격차이, 학 와 폭력, 음주와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등이 

높다. 이는 도시지역의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사유와 농 지역의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사유가 다르다는 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정책에 있어 각각의 독립 으로 근할 필요성이 있다.

<표11> 이혼‧별거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이혼‧별거 이유

(단 : %, 명)

16) 2009년도 한국인 부부의 이혼사유를 순서 로 살펴보면, 성격차이(46.6%), 경제문제

(14.4%), 배우자부정(8.3%), 가족간 불화(7.3%), 정신 ‧육체  학 (5.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이혼사유별 이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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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주소

외국인 처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사유

계
배우자   

부 정

정신

육체

학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 타 미 상

 국  8,300 829 　586 　502 　490 　2,327 　87 　3,303   176 

서울특별시  2,079    241 198    115     152     600      18    713    42 

부산 역시    446     39  19     29      25     116       7    204     7 

구 역시    243     28   6     14      18      70       -    105     2 

인천 역시    530     53  47     33      32     130       8    216    11 

주 역시    183     22  15     13       9      36       2     83     3 

역시    198     19  12     11      14      54       2     84     2 

울산 역시    150     20   5     11       5      44       1     63     1 

경기도  1,948    182 130    127     117     599      23    714    56 

강원도    208     24   9     15      13      50       1     91     5 

충청북도    275     19  17     18       7      88       4    116     6 

충청남도    368     38  35     20      14      95       5    156     5 

   나. 성별 이혼원인

  성별로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성격차이‧경제  무능력‧학   폭력을, 남

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성격차이‧외도‧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순서로 

이혼‧별거사유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은 학   폭력(13.7%)을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어, 배우자 는 배우자

의 가족과의 계에서 학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17) 

한국인 부부의 이혼사유로서 학   폭력이 차지하는 비 이 5.0%인데 반

하여 2배 이상 높다는 은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지

를 단 으로 보여주는 가 아닌가 생각한다.

<표12>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17) 김승권 외 7인, 게논문,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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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북도    333     25  27     21      22      83       3    149     3 

라남도    377     37  27     20      18      84       6    173    12 

경상북도    372     41  15     22      13      95       1    175    10 

경상남도    426     34  20     24      21     113       5    204     5 

제주특별자

치도
    77      7   3      4       2      19       1     40     1 

국 외　     87      -     1      5       8      51       -     17     5 

처 주소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의 이혼사유

계
배우자   

부 정

정신

육체

학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 타 미 상

 국  3,392    274      97    159     278   1,334      32  1,103   115 

서울특별시    956     94      30     41      71     346       9    333    32 

부산 역시    200     13       9     10      15      80       3     69     1 

구 역시     59      1       -      2       7      28       1     19     1 

인천 역시    182     19       7      9      11      69       3     62     2 

주 역시     33      5       2      3       4       8       -      9     2 

역시     43      3       -      -       3      18       -     19     - 

울산 역시     30      3       1      -       2      13       -     11     - 

경기도    778     63      16     39      61     275       7    301    16 

강원도     45      5       4      -       5      15       -     15     1 

충청북도     49      3       1      1       3      18       -     22     1 

충청남도     84     11       1     11       3      23       -     33     2 

라북도     48      2       2      3       3      19       1     18     - 

라남도     57      4       1      2       7      19       1     22     1 

경상북도     33      4       1      -       -      14       -     14     - 

경상남도     75      4      4      3       7      27       1     29     - 

제주특별자

치도
    39      2       -      3       3      12       1     17     1 

국 외　    681 　    38 　     18 　    32 　     73 　    350　      5    11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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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외 도 
성격차

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  

무능력

학 와 

폭력

음주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계(수)

체결혼이민자

  체 13.2 29.4 7.0 19.0 12.9 8.7 9.8 100(3,666)

1년 미만 17.6 29.4 0.0 8.8 17.6 14.7 11.8 100(34)

1-2년 미만 16.4 16.4 1.4 2.7 31.5 13.7 17.8 100(72)

2-5년 미만 22.8 14.2 4.1 15.5 18.9 12.5 11.9 100(779)

5-10년 미만 11.9 34.0 7.2 18.8 10.9 7.7 9.5 100(3,666)

10년 이상 8.9 34.0 8.9 22.1 10.4 7.1 8.6 100(3,666)

여성결혼이민자

  체 12.7 28.4 7.2 19.7 13.7 8.8 9.4 100(3,441)

1년 미만 18.8 31.3 7.2 19.7 13.7 8.8 9.4 100(32)

1-2년 미만 15.4 12.3 1.5 3.1 35.4 15.4 16.9 100(65)

2-5년 미만 22.7 12.9 4.7 16.4 21.5 12.4 9.5 100(684)

5-10년 미만 11.6 32.3 7.0 19.7 11.6 7.9 9.9 100(1,253)

10년 이상 8.7 33.2 9.0 22.3 10.7 7.4 8.7 100(1,407)

   다. 체류기간별 이혼원인

  체류기간별로는 1년 미만과 5년 이상은 성격차이를, 1~2년 미만은 학 와 

폭력을, 2~5년 미만은 외도를 이혼‧별거 사유로 들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는 체류기간별 이혼‧별거 사유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격차이, 외도, 학   폭력의 순서로 이혼의 경우가 많

이 발생하 고, 체류기간이 1~2년 미만은 학   폭력(35.4%)을, 체류기간

이 2~5년 미만은 외도와 학   폭력을, 5년 이상은 성격차이, 경제  무

능력 등을 지 한 비율이 높다. 반면에 남성결혼이민자는 주로 성격 차이와 

외도가 가장 높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는 차이가 있다.

 

<표13>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이혼‧별거 이유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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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결혼이민자

  체 20.4 44.4 4.9 8.4 - 6.7 15.6 100(225)

1년 미만 - - - - - - - 100(2)

1-2년 미만 28.6 57.1 - - - - 14.3 100(7)

2-5년 미만 24.2 24.2 - 9.5 - 12.6 29.5 100(95)

5-10년 미만 17.8 63.0 9.6 2.7 - 4.1 2.7 100(73)

10년 이상 14.6 56.3 8.3 16.7 - 0.0 4.2 100(48)

구분 외도 성격차이

배우자가

족과의 

갈등

경제  

무능력

학 와 

폭력

음주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계(수)

체결혼이민자

체 13.1 29.4 7.1 19.0 12.9 8.7 9.8 100(3,665)

국

(조선족)
12.0 32.4 6.7 20.6 11.5 7.8 8.9 100(2,363)

국

(한족 등)
16.3 25.0 6.0 15.3 15.0 11.3 11.0 100(1,009)

베트남 19.0 17.5 6.3 11.1 23.8 6.3 15.9 100(63)

필리핀 12.2 20.4 13.3 15.3 21.4 10.2 7.1 100(98)

몽골 0.0 18.2 18.2 18.2 18.2 0.0 27.3 100(11)

   라. 출신국별 이혼원인

  출신국별로는 국 조선족, 국 한족, 북미‧호주‧서유럽 등은 성격차이

를,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는 학 ‧폭력을, 몽골은 심각한 정신장애  

기타, 태국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을 이혼‧별거 사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체 출신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

이지만, 남성 결혼이민자는 출신국별 모두 성격차이를 제일 높은 비율로 이

혼사유를 보이고 있다.

<표14>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가구소득

(단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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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0.0 36.4 45.5 0.0 9.1 9.1 0.0 100(11)

캄보디아 0.0 0.0 0.0 0.0 100.0 0.0 0.0 100(3)

일본 25.0 16.7 25.0 25.0 8.3 0.0 0.0 100(12)

북미,호주,

서유럽
33.3 66.7 0.0 0.0 0.0 0.0 0.0 100(13)

기타 2.4 15.5 15.5 32.1 7.1 7.1 22.6 100(82)

여성 결혼이민자

체 12.7 28.5 7.2 19.7 13.7 8.8 9.4 100(3,441)

국

(조선족)
10.9 32.3 6.6 21.3 12.1 7.8 8.8 100(2,248)

국

(한족 등)
17.2 22.2 6.6 16.1 16.5 11.5 9.9 100(920)

베트남 19.0 17.5 6.3 11.1 23.8 6.3 15.9 100(63)

필리핀 12.2 20.4 13.3 15.3 21.4 10.2 7.1 100(98)

몽골 0.0 18.2 18.2 18.2 18.2 0.0 27.3 100(11)

태국 0.0 36.4 45.5 0.0 9.1 9.1 0.0 100(11)

캄보디아 0.0 0.0 0.0 0.0 100.0 0.0 0.0 100(3)

일본 25.0 16.7 25.0 25.0 8.3 0.0 0.0 100(12)

북미,호주,

서유럽
50.0 50.0 0.0 0.0 0.0 0.0 0.0 100(8)

기타 3.0 7.5 14.9 35.8 6.0 9.0 23.9 100(67)

남성결혼이민자

체 20.1 44.6 4.9 8.0 - 6.7 15.6 100(224)

국

(조선족)
33.0 33.9 7.0 7.8 - 7.0 11.3 100(115)

국

(한족 등)
7.9 53.9 0.0 7.9 - 7.9 22.5 100(89)

일본 - - - - - - -      -

북미,호주,

서유럽
0.0 100.0 0.0 0.0 - 0.0 0.0 100(5)

기타 0.0 53.3 20.0 13.3 - 0.0 13.3 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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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반화할 수 없지만, 한부모가족이 겪

고 있는 어려움은 반 으로 경제  문제, 심리‧정서  문제,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 건강문제, 사회인식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18) 즉 일방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경제  빈곤, 가족 계의 해체, 자

녀양육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과증으로 인한 만성피로   사회  

축 등의 문제 등을 수반한다.19)

   가. 경제  어려움

  한부모가정은 처한 상황은 다르더라도 경제  어려움은 모두 겪고 있다. 

이혼한 경우에 다수는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혼자 자녀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체 한부모가족의 9.0%는 소득층을 한 공 부조 성

격의 법률을 통하여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9.0%의 한부모가족 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은 80.6%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 한부모와 마찬가지로 소득 한

부모가족 에 여성 한부모가족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다. 특

히 문제되는 것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제  어려움은 남성 한부모가족에 

비해 더욱 심하다는 이다.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다 국민기 생활보장법

의 상비율이 더 높다는 에서 모자가족의 빈곤이 남성 한부모가족보

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20) 

18) 변화순 외,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복지욕구에 따른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김

승권 외, 다양한 가족의 출 과 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등.

19) 석재은 외,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 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2006, 43면.

20) 빈곤의 여성화에 한 구조  원인은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의 세가지 측면에

서 근된다.(박 란 외, 여성빈곤 퇴치를 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석

재은 외,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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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다문화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경우에 그 한

부모가족이 외국인출신의 어머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경제  빈곤화

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한국인여성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더하여 

외국인출신 여성결혼이민자로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이 더해져 한층 더 

경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경제  

여건이 다른 한국인 가정보다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혼으로 인한 빈곤화와 

외국인에 한 한국의 사회  차별에 기인한다. 그런데 자녀까지 있는 경우

에는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하여는 생존권 자체가 받을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나. 심리 ‧정서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는 3~5년간 정서 으로는 실패감, 배신감, 

분노감, 상실감, 우울감, 좌 감 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혼란의 지속은 이

혼 후의 생활에 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심리 ‧정서 으

로 불안한 시기에 한 상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이 깊어져 자

살을 생각하거나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

내기도 한다. 더구나 한부모는 정서 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돌 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아직 이혼이나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돌 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서는 아동학 가 발

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모습은 다문화가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주 에 가족조차 없을 뿐만 아니

2003 등) 구조  원인으로는 성역할분담에 따른 문제로 남성은 생계부장을 여성은 가정

주부라는 성별분업체계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경제  자원 근통로의 상실원인

이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주변  지 , 모성  아내로서의 책임  보살핌 노동

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우며, 진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진입이나 

가족생활로 인하여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져 여성의 경제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킨다.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의 활동을 제로 하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불

평등구조가 사회보장제도에 그 로 반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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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리 ‧정서 으로 안정을 나  동료마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정서 인 어려움은 한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겪을 수 있

다.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다른 가족과 달리 

한 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에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기존의 차별과 냉

에 이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더해져 이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다. 사회  인식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의 부모에 하여 실패자, 인생낙오자 는 무엇

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 등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사회에서 올바

른 평가받기 힘들다. 한부모가족의 부모라고 하면 일단 취업의 문이 높고, 

혹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승진이 어렵다. 더구나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

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사회  편견은 직장뿐만 아니라 원래의 가족과 

친구 계에도 향을 미쳐 가족 간의 계도 소원해지고, 친구와의 계도 

멀어지는 것이 일반 이다. 가족, 이웃, 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실은 자립의지를 상실하게 하여 더욱 사회 응에 어려움을 

가 시키고 있다.

  한 교사들은 한부모가족 아동에 한 편견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을 모자라

고 부족한 아이로 인식하거나, 학교생활 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아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 매 학년 에 실시하는 생활조사나 국가로부

터 받는 지원이 공개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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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한부모가정에 한 사회에서의 인식은 이러한 사회  인식

은 외국인의 편견과 더불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 다문화가족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는 경제  궁핍과 사회  편견이 더하여져 이들이 사회

에서 악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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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문화가정에서의 친권‧양육권의 결정

    1. 친권‧양육권의 본질

   가. 친권‧양육권의 의의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의미의 총칭이다.21) 이러한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한 권리  측면과 

의무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친권이 권리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한 

지배권이나 보무의 개인  이익을 한 권리는 아니며, 부모로서의 그 자녀

에 한 건 한 사회  육성이라는 사회  의무를 띠고 있다. 이러한 친권

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감호  재산 리를 히 함으로써 자의 복리

를 확보하도록 하기 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친권의 목 은 자의 복리보호에 있다.22)

  친권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민법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징계권 등을 인정하고 있고, 친권자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 자녀를 직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민법 제837조의

2), 이러한 면 교섭권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하여 필요한 친권의 일종

이다. 한 친권자에게는 재산상의 법률행 에 한 리권  동의권이 있

고, 부모의 지 에서 인정되는 일정한 신분상의 법률행 에 한 동의권이 

21) 곽동헌, 이혼 후의 친자 계 -친권과 양육권을 심으로, 법학논고 제13집(경북 학교 법

학연구소), 1997. 12, 20면.

22) 김명숙, 자의 복리와 친권, 자의 권리, 안암법학 제28집, 20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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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친권의 본질  내용은 자녀를 신체 ‧정신 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와 권리이며, 그 구체  내용은 친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일반 으로 친권은 자녀의 보호, 교양, 징계, 거소지정, 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그 에서 가장 요한 내용은 양육권이

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양육은 친권의 주된 작용이므로, 그 양육권도 원칙

으로 친권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이혼에 의한 경우에는 양육자는 원칙

으로는 부모 에 한 사람이 되며, 외 으로 부모 공동 는 제3자가 되

는 수가 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양육자와 친권자가 

동일한 것이 좋겠지만, 때로는 각각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 후에 자녀

에 한 친권은 부가 행사하고, 자녀의 양육은 모가 맡아서 하는 사례가 많

다고 한다.23)

   나. 자녀의 복리를 한 친권‧양육권행사

  자녀의 복리이념은 친자법의 최고이념으로서 민법상 개별규정이 없더라도 

친자 법률 계 체에 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4) 따라서 행법상의 자

의 복리이념의 근거는 민법 제912조로 보아야한다.25) 민법 제912조는 자녀의 

복리는 보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자녀와 련되는 결

정을 내리는 모든 경우에도 최고의 원칙으로서 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12조는 부모에게도 용되지만, 국가에도 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오직 자의 복리만을 하여 친자 계에 개입할 때에 그러한 행

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친권행사에 한 국가개입은 주로 친권상실과 

23) 곽동헌, 게논문, 29면.

24) 홍춘의, 친자법에 있어서 자의 복리개념, 민사법학 특별호 제36호, 2007. 5, 647면.

25) 민법 제912조(친권행사의 기 )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권의 행사의 기 으로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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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문제가 되었다. 친자 계에의 국가개입은 자에 한 사항이 결정

에 있어 부모 사리에 립이 있는 경우와 부모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고 의

견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다. 자의 복리는 일차 으로 부모의 

친권행사에서 부모의 고유한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 이익이 우

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의 완 성과 성장에 최선의 기여

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 우리 민법은 이혼시 양육에 한 사항의 결정 

내지 변경 는 당한 처분(민법 제837조 제2항), 면 교섭권의 제한 내지 

배제(민법 제837조의2), 혼인의 취소, 재 상 이혼 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

우 등에서 친권자지정(민법 제909조 제5항), 후견인의 변견(민법 제940조) 등

과 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원은 자녀

의 복리가 민법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당연히 개입의 요건과 기 으로 기능

한다. 이 게 자녀의 복리에 한 규정이 친자 계에 법원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질 으로 자의 복리는 친자 계에 법원이 개입할 때 

주된 기능을 한다.

    2. 부모의 이혼시 법률규정

  부모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와의 계에도 큰 

향을 미친다. 법 으로는 문제되는 것이 친권자  양육자의 문제이다. 즉 

이혼에 의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

로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  일방이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

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일방이 가지는지 

는 방이 나 어 가지는지 등의 자녀에 한 법 인 문제가 발생한다.26)

  제정민법 제909조 제5항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

26) 오시 , 친족상속법, 학 사, 2006,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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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  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혼인 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

지 못한다”고 하여 통 인 부권내지 부계 심의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

었다. 그러나 1990년에 이루어진 민법의 개정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에 부모의 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의할 수 없거나 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

도록 당사자의 결정과 법원의 단에 의하도록 하 다. 다시 2005년의 개정

된 행법에서는 좀 더 발 하여 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를 지정하지 못

한다면 법원에 양당사자는 당연히 그 결정을 구하여야 하도록 강제하 고, 

친권자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는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한 의에 의해 친권자

가 정하여졌더라도 결정된 친권자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자라고 단되면 

법원이 그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 다.

    3. 친권‧양육권행사자의 지정기 과 방법

   가. 자의 복리를 한 지정기

  친권  양육권을 지정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최 한의 기 으로 설정하

여야 한다. 이를 해 첫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기존 계가 계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정상 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인  계, 환경  주

 환경의 향이 계속되어야 한다. 격한 환경의 변화는 자녀의 정상  

성장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양육상태의 지속성에 가치를 두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합할 것이다. 자녀에 한 애정이란 신체  보살핌, 양육, 

안정  심, 사기의 진작 등 자녀에 한 보살핌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심

리  부모 계가 형성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

까지 그 계가 지속되도록, 이러한 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일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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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합할 것이다.

  둘째로는 부모의 합성을 들 수 있다. 친권자를 결정함에는 자녀에게 보

다 좋은 성장의 기회와 애정을 베풀 수 있는 부모의 일방에게 지정하는 것

이 자녀의 이익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고려할 사항은 부모의 성격, 자녀를 

스스로 돌보려고 하는지의 여부, 자녀와의 계 등이 종합 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 단지 부모의 경제상태나 주거 계 등을 기 으로 자녀를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될 수 있지만 결정 인 것은 아니므로,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합한 부모  일방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지정방법

  부부가 이혼하면 극히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

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에 한 친

권을 행사하 던 혼인 의 친권행사방법에 변경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법률이 원칙 으로 이혼 부부의 친권공동행사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 후라도 부부는 공동으로 친권행사를 할 수 있지만,27) 사실상

의 문제로 인하여 단독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혼에 의한 친권자 지정

에서 가장 요한 기 은 자녀의 복리28)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세계 인 경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 에 가 양육에 합한지, 

자녀와의 내  결속이 가 더 강한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를 모두 종

합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9)

27) 이혼 후 공동친권제도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양창수, 김상용 역, 친권법의 기본문제, 서울 학교 

법학 제102호, 1996. 12, 78-82면.

28) 이혼 후 친권결정의 기 에 한 구체 인 내용은 권정희, 이혼에서 자녀보호를 한 법  고찰, 

가족법연구 제15권 제1호, 2001. 06, 192면.

29)  2010. 5. 13, 2009므1458,1465(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

을 행사할 자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의하면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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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지정은 원칙 으로 부부 당사자 간의 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는 평균 인 사회인을 기 으로 하여 자녀에 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혼

을 결정하는 부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부의 자율  결정에 의해 우

선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에 의해 

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하 다면 공동친권자로서 친권

을 행사할 것이고, 그 지 않고 부 는 모 1인의 단독친권자를 지정한다면 

지정된 자가 친권자로서의 지 를 가진다.

  의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하면 민법 제836조의 2 제4항에 의해 이혼시 

친권자결정 의서의 제출을 하고,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규칙 제74조 

제2항에 의해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 차에서 친권자결정과 련된 의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의된 사항은 가족 계의등록 등에 한 법률 제79

조 제1항에 따라 의이혼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비로서 의에 의한 

친권자지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007년 민법 개정  2009년 3월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법률  규칙에 의해 부부는 

의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한 친권자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의이혼이 성립하기 한 요건으로서 친권자지정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미

성년자녀에 한 친권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 던 치권의 공백을 방

지하여 미성년자의 보호에 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부부 사이에 친권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원에 의

해 친권자가 결정된다. 이혼에 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 상 이혼

이 제기되며, 재 상 이혼이 재기되면 법원은 민법 제909조 제5항에 의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

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

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  능력의 유무, 부 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 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합

한 방향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 가장 요한 요소로서 자

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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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결정에서 법원이 개입이 반

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원의 강제  

개입에 해 사  자치의 역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지

만,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친권의 공백을 법원이 개입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워주게 되어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더욱 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 

친권자규정이 이혼 후 친권자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사 에 방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녀의 보호와 이익을 해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련하여 다문화가족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외국인출신 결혼이

민자는 2년 동안을 체류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국

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이 혼인 후 2년 내에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한국인 부 는 모에게 친권을 지

정할 가능성이 높다.30) 반면에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외국인출신 결혼이

민자인 부 는 모는 자녀를 한국에 두고 한국 자체를 떠나야 하는 도덕 ‧

인륜 으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출신 모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의 다문화가족에서 자녀의 친권자  양육

자를 지정하게 되는 경우에 부가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

는데, 과연 부에게 친권자  양육자로서 자녀의 복리에 합할 수 있을지

도 의문이 든다. 

30)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70% 이상이 보모  모로 구성되어 있고, 개발국가 출신으로 

경제 으로 열락한 지 에 처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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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치며

  다문화가족의 해체시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 최우선 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친권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 고려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구성이 

여성결혼이민자로 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이다. 한국에서 결혼한 체 

결혼건수 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는 194,085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결혼이민자는 

72,110명으로 2.2%를 차지하 다. 즉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그 반 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 둘째로는 그러한 여

성결혼이민자가 개발국가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다는 이다.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국 별로 분류하면, 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국 이 많다. 그 에

서도 국과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비해 경제  여건이 다소 뒤처지는 개발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 으로 높아, 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결혼경로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결혼 개업체에 의한 경우라는 이다.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방법으로는 ‘결혼 개업체’에 의한 만남이 가장 많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여려 방법 에서 결혼 개업체에 의한 경우

는 한국에 체류기간이 단히 짧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상 방을 제 로 

알지 못하는 상 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

들의 가정경제가 혼인 시부터 경제  어려움을 겪게 있다는 이다. 다문화

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이 반 으로 낮으며, 빈곤층이 부분이다. 특히 여

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가구소득이 상당히 열악하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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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 내의 법  지 조차 불안하다는 이다. 결혼이민자의 안정 인 체

류보장을 해서는 합법 인 체류자격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재는 외국인 

신분으로 2년의 체류비자(F2)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게 된다. 한 국 취

득 요건에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여 가정 내에서의 권력 계가 작

용할 가능성이 있어 배우자와의 계에서는 상 방 배우자에게 종속 인 입

장이 되기 쉽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양육자를 부모 에 모로 지정하는 경우

가 일반 이다.31) 그러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해체될 때에 

자녀는 부모 에 부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 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도 합한 방

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결혼이민자를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

에는 여성의 경제  지 하락에 더하여 외국인출신이 처한 상황은 그들의 

경제  하락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빈곤층에 처하게 되어 자녀의 양육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기 으로는 부를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

리 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 으로는 자녀의 정서  안정 등을 고려하여 모

로 지정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 반드시 모

의 경제  자립에 한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모에 

한 다문화교육 등을 통한 한국 응성의 증가  취업교육 등을 통한 소득증

를 이루어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배려방법으로 재산분할시 모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반 인 경우보다 좀 

더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경우에 친권자를 구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31) 이화숙, 자의 최 의 이익과 행친권제도(상), 사법행정 제27권 8호, 1986. 8,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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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겠지만, 더욱 요한 것이 다문화가족이 계속 유지되어 그 자녀들을 

부모의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에

서 살펴본 이혼원인  배우자를 만난 경로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결혼 개업체에 의하여 배우자를 만났고, 이들의 체류기간의 상당히 짧다는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즘 결혼 개업체에 의해 배우자를 만

나 혼인한 베트남여성의 불행한 사건이 사회  문제화된 경우도 있다. 결혼

개업체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를 실질 으로 악하지 못하

고, 그 조건만으로 혼인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이혼원인 에서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 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결혼 개업체에 한 자격요건

을 엄격히 하여, 불행한 이혼을 막고 결혼당사자의 상 방뿐만 아니라 그 

문화도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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